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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신고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예시)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 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 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 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신고 바로가기

 >  > 정보공개/개방 적극행정 소극행정신고

감사부서 방문, 전화 및 우편접수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바로가기  '소극행정신고센터'를 통
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민원 내용에 따른 소극행정 여부 조사 및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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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신고

(http://www.mokpo.go.kr)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active_admin
https://www.mokpo.go.kr/www/open_data/active_admin/passive_admin
http://www.epeople.go.kr
https://www.epeople.go.kr/nep/pttn/negativePttn/NegativePttnCotents.npaid



	소극행정신고
	소극행정신고
	소극행정의 정의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예시)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